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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자는 등기된 경우에  한하여 우선변제를 받을  수  있는데, 

본  문제에서는 이자를  약정하였다는 표현만 있고 등기되었다는 표현은  존재하지 않는다. 

2. 출제자의 의도는 등기한  것을 전제로 하여  번을 정답으로 한 것으로  보인다2 . 

3. 그러나 이자가 등기되었다는 표현이 없는 이상  수험생  입장에서는 이자는  계산하지 않고, 

지연이자  년분만을 계산하여  억  만원으로  번을 답으로  선택할 수도 있다1 1 500 1 . 

4. 따라서 명확하지 않은  출제로 인하여 수험생에게 혼란을  야기했기 때문에 

본  문제는 정답  없음으로 처리해야 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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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법  제 조 제 항은  상대방이 그  불능을 알았거나 알  수  있었을 경우에는535 2 ‘

적용하지  아니한다 고 규정하고 있다.’ . 

2. 위  규정의 의미는  상대방은 선의무과실이라야 계약체결상 ‘

과실책임을 물을 수  있다는 것이므로 과실 없이 알지 못한  상대방은 계약체결상 과실책임을’ , 

물을  수  있으나 과실로 알지 못한 상대방은 계약체결상 과실책임을 물을 수 없다는  것이다,  . 

3. 본  문제의 ㄷ  지문은  알지 못하여라고만 표현되어 있어 상대방에게 과실이  있는‘ ’  

경우인지  과실이 없는  경우인지를 판단할 수가  없다. 

4. 따라서 명확하지 않은  출제로 인하여 수험생에게 혼란을  야기했기 때문에 

본  문제는 정답  없음으로 처리해야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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